
- 1 -

동절기 임대상가 안전점검 계획(안)

동절기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대상가 일제

안전점검 및 계도를 시행코자 함.

Ⅰ 관련근거

❑ 부대사업규정 시행내규 제60조(지도점검)

- 역장 및 서비스지원사업소장은 별표2 부대사업 시설물 관리 기준표에

따라 상시 지도 점검

❑ 계약서 16조(준수사항) 및 20조(안전 및 시설관리)

- 전기 이외의 석유 등 폭발성, 인화성 물품은 반입 및 사용 불가

- 전열기 등 화재 및 안전과 관련된 기기 사용 시 임대인 사전승인

- 소방관계 법령에 의거 방화관리 및 소화장비를 비치․점검

- 화재 및 안전방재 교육 실시, 임대인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여

Ⅱ 안전점검 계획

❑ 목 적 : 동절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계도로 안전

한 도시철도 이용환경 조성

❑ 안전점검

○ 부대사업처

- 임차인에게 안전점검 실시 및 화재사고 예방 협조 공문 발송

- 수시 화재 예방 철저 협조 문자 전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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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서비스지원처 : 하반기 임대상가 정기점검과 병행시행

- 합동점검 : 서비스지원처+부대사업처+상가조성단+서비스지원사업

소

○ 서비스지원사업소(역) : 화재사고 예방 협조 문서 부착 협조

- 부착위치 : 임차인 또는 종업원 상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

○ 해당역 : 화재예방 협조 문서를 각 상가 내 부착으로 안전의식 고취

및 상시 점검 실시

Ⅲ 점검결과 조치

❑ 점검내용

○ 미승인 전열기구 사용 여부

○ 각종 소방시설 적정 여부(소화기, 감지기 등)

○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

○ 소화기 등 소화장비 점검 및 관리 실태

○ 영업종료 시, 각종 전열 콘센트(냉동고 등 제외) 전원 차단

○ 기타 화재발생 요인 여부 등

❑ 점검양식 : 임대상가 정기점검표에 의거 시행

❑ 점검결과 조치

○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요구 : 점검반 ➔ 임차인 또는 종업원

○ 점검결과 시정요구(문서)

- 전열기, 콘센트, 소화기 등 : 서비스지원사업소 ➔ 임차인

- 비상유도등, 감지기, 스프링클러 등 : 상가조성단 ➔ 임차인

○ 기한내 미 조치 시 즉시 서면경고 조치 후 위약제재금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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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면경고 : 서비스지원자사업소, 상가조성단 ➔ 임차인

- 위약제재금 부과 : 부대사업처 ➔ 임차인

※ 화재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 상가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 가능.


